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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 리 말

이 표준은 (사)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원안을 갖추고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 업무규정에 따라 (사)한국공기청정

협회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정된 단체품질표준이다.

이 표준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.

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,�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,�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

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.� (사)한국공기청정협회의 장과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이

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,�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,�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

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-� ii�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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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품질표준

KACA-CAT-2023-07

1� 적용범위

이 표준은 SPS-KACA002-132�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의 시험방법 및 시험챔버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공기청정

기에 대한 현장측정 시험방법으로 정격 전압이 단상 기기에서는 250� V� 이하,� 그 밖의 기기에서는 480� V� 이하인

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.� �

2� 인용표준

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.�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

판만을 적용한다.�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(모든 추록을 포함)을 적용한다.

KS� C� 9326� �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시험방법

SPS-KACA002-132� � �실내 공기청정기 (Indoor� air� cleaners)

3� 용어와 정의

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.

3.1

공기청정기(air� cleaner)

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세먼지 정화장치,� 유해가스 정화장치 및 송풍기가 일체형으로 되

어있는 제품.

3.2� �

정격 풍량(nominal� air� flow� rate)

여과장치가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정격 주파수,� 정격 전압으로 운전하였을 때의 풍량.

3.3� �

집진장치(dust� collector)

먼지를 포집하기 위한 여과재 및 여기에 부속하는 것에 의하여 일체로 구성된 것.

3.4�

청정화능력(clean� air� delivery� rate)

CADR

공기청정기 가동 후 공기 중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정화능력.

공기청정기 현장 시험방법
Air� Cleaner� on-site� measurement� metho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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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5�

집진효율(fine� dust� removal� efficiency)

공기청정기 가동 후 공기 중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효율.

4� 성능 시험 방법

4.1� 청정화능력

4.1.1� 시험 장치

4.1.1.1� 입자계수기

입자계수기로는 KS� B� 6336에 규정된 광산란식 자동입자계수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입자계수기를

사용한다.� 단,� 입자계수기는 0.3� ~� 3� ㎛의 입자크기범위에서 적어도 4개 이상의 입자크기분류 채널을 가져야 한다.

4.1.1.2� � 샘플링 라인

샘플링 라인은 샘플링 프로우브와 입자계수기의 입구까지 연결해주는 샘플링 튜브로 구성된다.� 샘플링 튜브로는 정

전기에 의한 관내 입자손실이 적은 재질로 만든 것을 사용한다.

4.1.1.3� 풍속계

풍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베인식 풍속계를 사용한다.� 베인식 풍속계의 사양은 아래 표 1과 같다.

항 목 사 양

측정한계/범위 0.2� ~� 10� m/s

민감도/분해능 0.1� m/s� 이하

측정 불확도 (±� 0.2)� m/s� 또는 지시값의 (±� 5)� %� 중에서 큰 값

반응시간 최대 측정 범위의 90� %에서 10초 미만

표 1� � 베인식 풍량계 사양

4.1.2� 시험입자 및 농도

시험입자는 실내에 존재하는 대기진으로 한다.� 측정시 흡입구로 유입되는 초기 입자농도가 0.3� ㎛� 크기의 입자에

대해 108� 개/㎥� 이상 이어야 한다.

4.1.3� 시험방법

4.1.3.1� � 풍량

a)� 공기청정기 흡입구의 유효 면적을 측정한다.� 여기서 유효면적은 실제 공기가 유입되는 영역의 면적을 의미한다.�

b)� 베인식 풍속계의 측정 면이 공기청정기 흡입구 면으로부터 10� mm� 이내의 위치에서 시험한다.

c)� 흡입구의 면적이 (1� ±� 0.1)� ㎡� 이하인 경우 1개의 흡입 면으로 가정하고 그림 1과 같이 5� 개의 위치에서 속도

를 측정한다.

d)� 흡입구의 면적이 (1� ±� 0.1)� ㎡� 이상인 경우 흡입구의 총 면적을 자연수 단위로 균등 분할(1.5� ㎡� 는 2,� 2.5� ㎡�

는 3,� …)한 후,� 균등 분할된 흡입 면에 대해 각각�그림 1과 같이 5� 개의 위치에서 속도를 측정한다.� 흡입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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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흡입구를 1개의 면으로 설정한다.

e)� 한 개의 측정위치에서 1분 이상 속도를 측정한 후 평균값을 그 위치의 대푯값(Uj)으로 한다.�

c)� 흡입면에서의 총 풍량은 다음 식(11)으로 계산한다.

  
  



  
  




  



× ×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1)

여기서,�  :� 총 풍량 (㎥/min),

� � � :� i� 분할 면에서의 풍량 (㎥/min),

 :� j� 분할 면에서의 속도 (m/s),

  :� i� 분할 면의 면적 (㎡)

n :� 자연수로 분할된 면의 수.� 면적이 (1� ±� 0.1)� ㎡� 이하인 경우 1로 한다.

그림 1� � 공기청정기 현장측정법 측정위치 개념도

4.1.3.2� � 집진효율

a)� 흡입구 또는 토출구의 면적이 (1� ±� 0.1)� ㎡� 이하인 경우 1개의 면으로 가정하고 그림 1과 같이 흡입구 또는 토

출구의 중앙에서 입자농도를 측정해야 한다.

b)� 흡입구 또는 토출구의 면적이 (1� ±� 0.1)� ㎡� 이상인 경우 흡입구 또는 토출구의 총 면적을 자연수 단위로 균등

분할(1.5� ㎡� 는 2,� 2.5� ㎡� 는 3,� …)한 후,� 균등 분할된 면에 대해 각각� 흡입구 또는 토출구의 중앙에서 입자농도

를 측정해야 한다.� 흡입구 또는 토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흡입구 또는 토출구를 1개의 면으로 설정한다.

c)� 흡입구 또는 토출구의 면적을 균등 분할한 후,� 각� 분할 면 중앙에서 0.3� ㎛� 크기의 입자에 대해 1분 단위로 5�

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농도를 구한다.� 이때,� 흡입구와 토출구의 모든 분할 면에 대하여 장치를 설치하여 동시에 측

정하는 것을 권장한다.�

d)� 다음 식(2)을 이용하여 집진효율 계산한다.

  


  


 


  


 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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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,�  :� 집진효율 (-)

  :� 토출구에서 측정된 0.3� ㎛� 크기의 입자 평균 농도 (개/㎤)

  :� 흡입구에서 측정된 0.3� ㎛� 크기의 입자 평균 농도 (개/㎤)

4.1.3.3� 청정화능력 산출

현장측정법에 의한 청정화능력은 다음 식(B.3)을 이용하여 계산한다.

  ××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B.3)

여기서, CADRsm :� 청정화능력 (㎥/min)

 :� 공기순환효율 (=� 0.8)

4.2� 오존발생량

4.2.1� � 시험순서

오존발생시험은 시험체의 집진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수행한다.

4.2.2� � 시험조건

시험용 공기의 분진 및 가스농도 조건은 공중위생법의 실내환경기준 이하 범위로 한다.

4.2.3� 시험장치

4.2.3.1� � 시험실

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시험조건을 만족하는 실내에서 수행한다.

4.2.3.2� � 오존농도 측정기

시험체에서 발생되는 오존농도의 측정기는 화학발광법 등의 KS� I� ISO� 10313에 규정된 분석법에 준하거나 그 이상

의 정도를 가지는 오존농도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.

4.2.4� 시험방법

4.2.4.1� � 초기오존농도 측정

시험체를 가동하기 전 현장 시험실 내의 초기 오존농도를 측정한다.

4.2.4.2� � 오존발생농도 측정

a)� 시험체의 정격 풍량과 방전/집진부의 정격전압의 운전에서 시험체의 공기 토출구 50� mm� 지점의 공기를 약 1�

L/min� 으로 흡입하면서 6� 시간동안 농도를 계측하며,� 그 값을 오존발생농도로 한다.

b)� 현장 시험실 내의 초기 오존농도가 0.01� ppm�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서 측정한 평균농도에서 초기농도를 뺀 값

을 오존발생농도로 한다.

c)� 팬이 작동하지 않거나 집진필터 등이 제거되었을 경우에도 전기 방전/집진부가 동작되는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도

4.2.4.1과 4.2.4.2� 항의 시험을 반복하여 오존발생농도를 측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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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� 소음

소음시험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현장에서 공기청정기를 정격주파수,� 정격전압에 의해 정격풍량으로 운전하여 측정

한다.� 측정은 밤시간대(22:00� ~� 06:00)에 진행하며 측정기는 현장교정을 하였을 때 오차 ±� 0.5� ㏈� 이하가 되도록

한다.� 소음계는 청감 보정회로 A� 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한다.

설치된 공기청정기로부터 1� m� 떨어진 지점의 지면 1.2� ~� 1.5� m� 높이에서 측정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

위치에 받침장치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�

측정점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벽면과 상하 면을 제외한 모든 면(최소 1점,� 최대 4점)에서 측정하며 바람의 취출구

방향에서 바람의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측정한다.�

샘플주기는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각� 측정점에서 30분 이상 측정하여 사용한다.� 이상소음이 혼입되어 측정소음도

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재측정한다.

그림 2� � 소음도 측정점 (3점 측정 예)

6� � 시험 결과의 보고

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5.1� � 일반 사항

a)� 시험 장소

b)� 시험 환경

� � 1)� 온도,� 습도

� � 2)� 시험장소 세부정보(지리적 위치 정보)

c)� 시험자

d)� 시험방법

5.2� � 시험 결과

a)� 청정화능력(CADR)

b)� 오존발생량

c)� 소음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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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설

이 해설은 이 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.

1� 표준 제정 취지

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공기를 관리 할 수 있는 여러종류의 공기청정기가 개발

되어 판매가 되고 있다.� 특히 SPS-KACA002-132�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으로 시험 할 수 없는 대용량 제품 및

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의 부재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및 인증

이 불가능하여,� 소비자들이 해당 공기청정기의 성능에 대한 불신이 쉽사리 불식되지 못하여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사

용문화가 정착되는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.

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공기청정기의 주용성능을 현장에서 평가 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하

여,� 표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엄격히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있는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고 공기청정

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전환 효과는 물론 시장확대 효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

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표준을 제정 하였다.

2� 제정 방법

본 표준에 적용되는 시험방법에 대한 정확한 성능평가를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시험결과의 제

연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,� KS� C� 9326� 대용량 공기청정기 시험방법과 SPS-KACA002-132� 실내공기청정기 단

체표준을 인용하여 본 표준을 개정하였다.

시험결과의 제연성과 신뢰성을 위해 현재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의 공기청정기의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시험결과

를 확인 하였다.

해설 표 1 –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방법 개발 연구사업

번호 구분 내용 비고

1 연구사업명 초대형 공기청정기 성능평가 방법 표준 개발

2 발주기관 한국공기청정협회

3 연구기간 2019.09.01� ~� 2020.02.28.(6개월)

4 주관기관 에어랩(주)

5 참여기관 부산테크노파크 공인시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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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� 규정 항목의 내용

3.1� � 청정화능력

청정화능력은 현장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흡입구 유효면적을 측정하고,� 베인식 풍속계를 이용하여 흡입구 5개의

위치에서 풍량을 측정한다.� 또한 청정화능력 산출을 위해 공기청정기의 흡입구와 토출구에서 미세먼지 입자 농도를

측정하여 집진효율을 측정한 후 공기 순환효율 등을 산출식에 대입하여 최종 청정화능력 결과값을 도출한다.

3.2� � 오존발생량

오존발생량은 시험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해 청정화능력 시험전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,� 오존농도 분석기를

이용하여 오존농도를 측정한다.� 측정은 6시간 수행하여 최대값을 결과값으로 반영한다.

3.3� � 소음

소음시험은 현장의 이상소음 발생이 가장 적게 발생되는 22:00� ~� 06:00� 시간대에 진행하여 측정기는 현장교정을

하였을 때 오차 ±� 0.5� ㏈� 이하가 되도록 한다.� 소음계는 청감 보정회로 A� 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며,� 측정지점은

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벽면을 제외한 모든 면(최소 1점,� 최대 4점)에서 측정하여 평균을 결과값으로 반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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